
청평초등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대조표(2022.12.13.개정)

항목 현행규정 개정안

제10조

【운영】

제10조【운영】

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

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

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

받아 시행한다.

제10조【운영】

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

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

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

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

해 심의에서 제외한다.(신설)

제18조 

【사안설명】

제18조 【사안설명】

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

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안에 대한 설

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.

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

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, 의견

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

서면으로 통보한다.

③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

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

한다.

④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

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

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제18조 【사안설명】

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

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

개최(일시, 장소, 개최이유), 의견

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

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.

 ③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 ④ ___________________________

제29조

【기타 교내생활】

제29조【기타 교내생활】

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

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

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

수 있다.

    1.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

    2. 방과후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

    3.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

제29조【기타 교내생활】

 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

 ② 학생은 흡연예방교육에 적극 참여

하여 흡연의 해로움을 알고 금연을 

실천한다.(신설)


